
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5 항만관리사업소운영  110 인건비  101 인건비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

68,862,689700,340,401769,203,090
[국비16,065,836 기금4,800 양여금4,787,700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

11,485,14853,795,61965,280,767
[국비5,076,670 기금4,800 양여금1,987,700]

3130
항만수산관리           

7,191,61239,526,86246,718,474
[국비4,059,672]

3135 40,5171,505,3551,545,872
항만관리사업소운영  

경상예산            
100 40,5171,390,0141,430,531

 

인건비              
110 40,517977,3421,017,859

 
101 40,517977,3421,017,859
인건비  

40,517419,323459,840 04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환경미화원 (= 420,535)

  ·통상임금 (= 134,554)

    –기본급                  21,400 * 14명 * 365일 = 109,354

    –특수업무수당             90,000 * 14명 * 12월 = 15,120

    –작업장려수당             60,000 * 14명 * 12월 = 10,080

  ·상여금(= 70,643)

    –기말수당      통상임금총액 134,554,000 * 2/12 = 22,426

    –정근수당    통상임금총액 134,554,000 * 1.8/12 = 20,184

    –체력단련비  통상임금총액 134,554,000 * 2.5/12 = 28,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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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천원)

  ·근속가산금          21,400 * 10년 * 14명 * 12월 = 35,952

  ·시간외근무수당       9,900 * 14명 * 30일 * 12월 = 49,896

  ·휴일근무수당         39,600 * 14명 * 2일 * 12월 = 13,306

  ·월차근무수당               39,600 * 14명 * 12월 = 6,653

  ·연차유급휴가수당           26,400 * 14명 * 20일 = 7,392

  ·가족수당(= 8,905)

    –배우자            30,000 * 14명 * 0.78 * 12월 = 3,932

    –직계존.비속       20,000 * 14명 * 1.48 * 12월 = 4,973

  ·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80,000 * 14명 * 12월 = 13,440

  ·가계보조비                 80,000 * 14명 * 12월 = 13,440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,964

  ·명절휴가비      기본급총액 109,354,000 * 1.5/12 = 13,670

  ·위생비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4명 * 12월 = 16,800

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4명 * 12월 = 20,160

  ·조식비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4명 * 12월 = 11,760

                경정 420,535,000 - 기정 383,200,000 =추가증 37,335

비인부임(= 39,305)

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5 항만관리사업소운영  110 인건비  101 인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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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5 항만관리사업소운영  110 인건비  101 인건비

  ·국민연금부담금

       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420,535,000 * 4.5% = 18,925

  ·고용보험료    일용인부임총액 420,535,000 * 1.5% = 6,309

  ·산재보험료    일용인부임총액 420,535,000 * 2.7% = 11,355

  ·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,716

                  경정 39,305,000 - 기정 36,123,000 =추가증 3,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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